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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 ⅰ

요  약

2017년은 한국에 최 임 이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. 1986

년에 최 임 법이 제정되고 1987년 최 임 법에 한 헌법  기

가 만들어지고 최 의 최 임 액에 결정되었으며 1988년에 처음 시

행되었다. 최 임 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2000년까지는 높은 최 임

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최 임 액이 높지 않았고 용 상에 소규

모사업체가 제외되면서 최 임 제도의 사회  역할은 크지 않았던 

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2000년 이후 용 상을  사업체로 확 하

고 낮아진 평균 임 인상률에 비해 최 임  인상률이 비교  높은 

수 을 유지하면서 최 임 의 향력도 커지게 되었다. 이런 상황

에서 최 임 이 원래 목 했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한 정책 도

구로서의 기능도 부각되고 있다.

그러나 최 임 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을 

수도 있다는 주장이 오래 부터 제기되어 왔다. 주장의 핵심은 최

임 제도가 일정한 수 의 시간당임 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

활안정에 도움을  수도 있지만 이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

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최 임  인상으로 인해 해고가 늘어난다면 최

임 은 오히려 많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하게 되는 결과를 갖

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. 더구나 고용감소의 규모가 커서 고용유지 

근로자의 임 인상 효과를 압도한다면 최 임  인상이 바람직하지

도 않을 수 있다. 이러한 맥락에서 최 임  인상이 고용에 어떠한 

향을 미치는가는 최 임 제도의 입법 취지에 직  련되어 있

다. 이는 최 임  인상의 고용효과에 한 논쟁이 미국의 연방 최

임  도입 후부터 활발하게 벌어진 이유이며 노동경제학에서 가장 

많은 논문이 쓰이는 주제가 된 이유라고 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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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서 최 임 의 고용효과에 한 수많은 논문이 쏟아지는 것

에 비해서 국내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. 한 상반된 연구결과

에 한 논쟁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. 그러나 이러한 상은 한국만의 

특유한 것은 아니다. 한국과 같은 국 단일최 임 제를 시행하고 

있는 나라들 부분에서 발견되는 상이다. 이는 국 단일최 임

제의 경우 지역별 차등 최 임 제에 비해서 용 가능한 추정방

법이나 추정 결과의 해석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. 모든 지역에 동일

한 최 임 이 용되기 때문에 최 임  인상의 향이 없는 비교

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.

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 단일최 임 제에 을 맞추고 최

임 의 고용효과 추정에 용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고 

그것들의 의미와 용 시 유의사항에 해서 살펴보았다. 이어서 

국 단일최 임 제 국가의 연구를 살펴보면서 각 연구에서 어떤 추

정방법을 사용하 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,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

보았다. 마지막으로 한국의 최 임  고용효과에 해서 살펴보았는

데, 이 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각 연구의 추정방법  문제 에 

해서 살펴보고, 앞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최

임 의 고용효과를 추정하 다.

최 임 의 고용효과 추정과 련해서 가장 잘 알려진 추정방법은 

이 차분법이다. 미국과 같이 지역별로 다른 최 임 이 다른 시기

에 인상되는 경우에는 인상된 지역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해서 

인상되지 않은 인근지역을 비교집단으로 이용한다. 이 방법에 문제

가 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

리 이용되고 있다. 국 단일최 임 제하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

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 구분 신 임 수 별로 심집단

과 비교집단을 구분한다. 인상될 최 임  미만인 근로자 집단을 

심집단으로, 인상될 최 임 보다 약간 높은 근로자 집단을 비교집

단으로 이용한다. 비교집단은 심집단과 비슷한 성질을 가져야 하

고 정책 충격의 향이 없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은 비교집단 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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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의 상한과 하한을 제한한다. 상한을 무 높게 잡으면 비교집

단이 심집단과 성질이  다른 집단이 될 수 있고, 하한을 무 

낮게 잡으면 최 임 의 효과로 인해 최 임 의 향을 받게 

되기 때문이다.

이 차분법에 한 안으로 패 모형을 이용하기도 한다. 일반

으로 패 모형은 이 차분법과 달리 노동시장 체를 분석 상으로 

한다. 패 모형의 경우에는 비교집단이 명시 으로 없기 때문에 다

른 논리에 따라 모형을 설정하고 해석한다. 먼  최 임 이 없는 가

상  노동시장을 가정하고 여기서 균형 취업자 수를 설명하는 추정

식을 설정한다. 여기서 최 임  향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최 임  

도입 는 인상의 효과를 추정한다. 따라서 패 모형 이용 시 최 임

이 없을 경우 균형 취업자 수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

히 포함하여야 한다. 한 패 의 개별 측치가 하나의 노동시장을 

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이 하나의 측치로 주로 이

용된다.

국 단일최 임 제를 시행하는 국가들 에 최 임 의 고용효

과에 해서 가장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는 국이다. 이 차

분법을 이용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는데, Stewart(2004a)는 이 방법

을 이용하여 국의 국가최 임 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고, 이 분석

방법과 련된 이슈를 포 으로 검토한 연구이다. 최 임  도입

과 이후 추가 인 인상까지 고려한 많은 논문들이 이후에 발표되었

다. Card and Krueger(1994)와 같이 임  업종을 상으로 자체 

조사한 결과를 이용한 논문도 있다.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하면, 최

임  도입 는 인상은 체로 고용에 부정 인 향을 끼치지 않았

다는 것인데, 일부 취약업종이나 계층에는 약간의 부정 인 향을 

다. 패 모형을 이용한 분석도 여려 차례 수행되었는데 결과는 이

차분법을 이용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.

2015년 법정 최 임 을 도입한 독일에서도 2016년 하반기 이후 

많은 연구결과가 소개되고 있다. 발표된 연구는 부분 패 모형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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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하 다. 주로 지역패 을 이용하 는데, 지역과 인 속성을 패

화한 연구도 있다. 이 차분법을 이용한 경우도 없지는 않는데, 

Stewart(2004a)와 달리 사업체나 지역을 향이 있거나 큰 집단과 

향이 없거나 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심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

하 다.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고용에 부정  향은 없지만 미니잡 

근로자에게는 약간의 부정  향을 발견하 다. 그러나 많은 연구

에서 분석의 성에 의문 을 발견하 다. 랑스의 최 임  연

구는 국보다 앞서는 측면도 있는데, 주로 이 차분법을 이용하

다. 특이한 것은, 고용유지효과뿐만 아니라 1993년부터 사회보험료

를 지원하면서 실질 최 임 이 인하되게 되었는데, 이를 이용하여 

최 임 의 노동시장 진입효과도 분석하 다. 이용가능한 자료 측면

에서 포르투갈은 장 이 있다.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사업자-근로자 

패 자료를 이용하여 모든 경로의 고용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. 

주로 이 차분법을 이용하 고, 상반된 결론을 내린 두 연구가 발표

된 바 있다. 고용증가를 발표한 논문에는 이직  입직과 련된 모

든 가능성에 해서 검토하 는데 기존 사업체에서 이직 감소가 고

용증가로 이어진 주요 원인임을 밝혔다. 

한국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연구가 수행되었다. 이 차분법과 패

모형 모두 비슷하게 이용되었다. 최근에 패 모형을 이용한 분석

에서 부정  효과를 발표하 지만 고용에 유의한 부정  향이 없

다는 것이 지 까지 체 인 연구결과인 것으로 단된다. 

앞에서 살펴본 방법론에 한 평가에 바탕을 두고 최근 한국 자료

를 이용한 분석을 직  수행하 다. 체로 이 차분법과 패 모형을 

이용한 분석에서 유의한 음(-)의 효과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. 그러나 

지역과 인 특성을 패 화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통계 으로 

유의한 음(-)의 효과를 발견하 다. 패 의 각 측치를 하나의 노동

시장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마지막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지만 이에 

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된다. 최 임  인상의 향이 커지

면서 부정  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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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

서  론

2017년은 한국에 최 임 이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. 1986년에 

최 임 법이 제정되고 1987년 최 임 법에 한 헌법  기 가 만들어

지고 최 의 최 임 액에 결정되었으며 1988년에 처음 시행되었다. 최

임 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2000년까지는 높은 최 임  인상률에도 불

구하고 최 임 액이 높지 않았고 용 상에 소규모사업체가 제외되면

서 최 임 제도의 사회  역할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

2000년 이후 용 상을  사업체로 확 하고 낮아진 평균 임 인상률

에 비해 최 임  인상률이 비교  높은 수 을 유지하면서 최 임 의 

향력도 커지게 되었다. 이런 상황에서 최 임 이 원래 목 했던 근로

자의 생활안정을 한 정책 도구로서의 기능도 부각되고 있다.

그러나 최 임 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

도 있다는 주장이 오래 부터 제기되어 왔다. 주장의 핵심은 최 임 제

도가 일정한 수 의 시간당임 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

움을  수도 있지만 이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야기

이며 최 임  인상으로 인해 해고가 늘어난다면 최 임 은 오히려 많

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. 

더구나 고용감소의 규모가 커서 고용유지 근로자의 임 인상 효과를 압

도한다면 최 임  인상이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다. 이러한 맥락에서 

최 임  인상이 고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는 최 임 제도의 입법 

취지에 직  련되어 있다. 이는 최 임  인상의 고용효과에 한 논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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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미국의 연방 최 임  도입 후부터 활발하게 벌어진 이유이며 노동

경제학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쓰이는 주제가 된 이유라고 단된다.

해외에서 최 임 의 고용효과에 한 수많은 논문이 쏟아지는 것에 

비해서 국내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. 한 상반된 연구결과에 한 

논쟁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. 그러나 이러한 상은 한국만의 특유한 것은 

아니다. 한국과 같은 국 단일최 임 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부

분에서 발견되는 상이다. 그 이유는 국 단일최 임 제도에서 최

임 제도라는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방법론  한계가 있기 때문이

다. 그러나 요한 정책에 한 실증 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. 따

라서 제도  한계에서 비롯된 방법론  제약을 제하고 차선책으로 이

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고 이를 잘 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.

본 보고서에서는 최 임 의 고용효과를 분석에 있어서 지역별 차등 

최 임 제와 국 단일최 임 제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

다. 아울러 국 단일최 임 제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수행된 연구를 소

개하면서 방법론  차이  결과에 해 살펴본다. 이어서 한국의 기존 

연구결과를 방법론 주로 살펴보고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최

임  고용효과를 직  추정한다. 제2장에서는 최 임 의 고용효과를 추

정하는 방법론을 소개하고, 제3장에서는 국 단일최 임 제 국가의 연

구결과를 소개한다. 제4장에서는 한국의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최 임

의 고용효과를 추정한다. 제5장에서는 국 단일최 임 제에서의 

한 분석방법과 한국의 최 임  고용효과에 해 종합평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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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

최 임  고용효과 추정방법론

본 장에서는 최 임  인상의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방법론에 해서 

살펴본다. 어떠한 방법론이 있고 이러한 방법론이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

어떻게 달리 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. 

제1  최 임  시행 단

최 임  시행 단 에 따라 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차이가 발생한다. 

시행 단 는 국과 지역으로 나뉜다. 그런데 지역 단 로 시행되더라도 

결정을 국가에서 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할 수도 있다. 국가와 지역이 각

각 최 임 을 결정할 수도 있다.

 세계 국가의 반 이상이 국 단일최 임 제를 시행하고 있는데, 

국, 독일, 랑스와 같은 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이 제도를 채택하

고 있다. 북유럽국가와 서유럽국가  일부는 아직 법정 최 임 제를 도

입하지 않고 있다. 지역별로 최 임 을 달리 결정하는 국가 에는 토

가 매우 넓거나 섬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경제상황이 다르거나 

노동시장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. 이 경우에 부분 앙

정부에서 지역별 최 임 을 결정하지만 드물게 지역에서 최 임 을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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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하는데, 일본과 국이 그 표 인 이다. 국가와 지역이 각각 최

임 을 결정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데 최 임 에 한 연구가 활발한 미

국이 이러한 경우이다.1) 

지 부터는 최 임 제도의 형식  규정과 상 없이 최 임 이 실제

로 달리 용되는 지역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역별 차등 최 임 제로 보

고, 나머지를 국 단일최 임 제로 본다. 최 임  인상의 고용효과 추

정과 련해서는 최 임 액이 실제로 지역별로 다르게 용되느냐와 그 

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느냐가 요하기 때문이다.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

는 국가는 실험  방법을 용하기에 가장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. 미

국이 그 표 인 이다. 연방 최 임 과 주 최 임  모두 인상시기가 

일정치 않다. 국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상 최 임 을 인상하도록 하

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인상시기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. 그러나 국이

나 한국과 같이 하나의 최 임 이 용되는 경우에는 실험  방법을 

이용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. 

제2  최 임  인상효과 추정방법 개요

1980년 까지는 시계열모형을 이용하여 시기별 최 임  인상의 향

을 분석한 논문이 부분이었다. 이 방법에서는 Kaitz index를 최 임  

인상의 향 변수로 이용하 다. Kaitz index는 평균임  비 최 임

의 비 에 최 임  용 상의 비 을 곱하여 구한다. 그런데 이 모형에

서는 Omitted Variable Bias의 문제가 크게 두된다. 경제  여건이 

Kaitz index의 분모에 들어가는 평균임 과 종속변수인 취업자 수에 

향을 미치는데, 이 변수가 제외됨으로써 최 임  향 변수가 이 효과까

1) 미국의 경우 국가에서 결정하는 최 임 이  지역에 걸쳐서 용되기 때문에 문

헌에 따라 단일최 임 제 국가로 분류되기도 한다. 그러나 지역별로도 별도의 최

임 을 결정되고, 연방 최 임 과 주(州) 최 임 이 동시에 용되기 때문에 

용되는 최 임 이 사실상 지역별로 달라지는 결과가 벌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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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반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. 이 문제를 해소하기 해 경제여건을 

반 하는 변수를 추가할 수 있지만 경제여건을 제 로 반 하는 변수를 

찾기는 쉽지 않다.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근본 인 해결책이

지만 독립변수의 수가 측치 수보다 많아져 이 게 할 수 없다.

1990년  이후 정책효과 분석에 실험  방법이 본격 으로 이용되면

서, 최 임  인상의 고용효과 추정에도 실험  방법이 활발하게 이용

되기 시작하 다. 표 으로 최 임 이 인상되지 않은 인근 지역에 비

해 인상된 지역의 고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정하는 방법이 이용되었

다. 다만, 이는 지역별로 최 임 이 결정되고 최 임 이 결정되는 시기

가 다른 경우에 용할 수 있다. 국 단일최 임 제도하에서는 최 임

 인상의 향을 받는 집단을 향을 받는 는 덜 받는 집단과 직  비

교하기 해 약간 변형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. 를 들어, 인상의 향

을 받는 집단과 최 임 보다 조  더 많은 임 을 받는 집단과 비교해서 

최 임  향집단을 비교하는 것이다. 분석 상이나 분석 방법에 따라, 

향을 받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산변수 외에도 향 근로자 비 , 임

격차(wage gap) 등을 이용할 수 있다.

최 임  인상의 고용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. 표

으로 균형 취업자 수에 한 축약식을 설정하고 여기에 최 임 을 추가

함으로써 최 임 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. 최 임  향 변

수로는 앞에서 언 한 Kaitz index, 임 격차, 향 근로자 비 , 실질 최

임 액 등이 이용된다. 이 방법을 이용할 때는 지역별 패 자료를 주로 

이용하는데, 앞의 시계열모형과 달리 지역별 경기변화를 반 하는 더미

변수나 시간과 그 더미변수의 교호항을 추가하여 경기변화의 향을 통

제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모형의 함의가 지역별 차등 최 임 제냐 국 

달일 최 임 제냐에 따라 달라진다. 지역별 차등 최 임 제의 경우 다

른 지역을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차분법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

다. 그러나 국 단일최 임 제의 경우에는 비교집단이 명확하지 않고 

이 차분법과 같은 해석이 어렵다. 한 국 단일최 임 제의 경우에

는 최 임 액과 시간 더미변수를 동시에 포함할 수 없다.

최 임 의 고용효과 분석에서 가장 요한 것은 최 임  향 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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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충분한 변동(variation)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 이는 모든 실증분석

에 공통 으로 용되는 원칙이지만, 최 임 의 고용효과 분석에 있어

서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. 지역별 차등 최

임 제의 경우에는 한 시 에 지역별로 최 임 이 다르다면 최 임 과 

련된 어떤 변수도 최 임 의 향을 잘 반 하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

지만, 국 단일최 임 제의 경우에는 한 시 에 하나의 최 임 만 존

재하기 때문에 실질 최 임 액과 같은 변수를 이용하기 어렵다.

 다른 요한 요소는 한 비교집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. 앞

에서도 지 한 바와 같이 지역별 차등 최 임 제의 경우에는 한 시 에 

최 임 이 인상된 지역과 그 지 않은 지역이 존재할 경우 최 임 이 

인상되지 않은 지역이 비교집단이 될 수 있다. 물론 최 임 이 인상되지 

않은 모든 지역이 한 비교집단인지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

수 있다. 비교집단은 심집단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

다. 앞에서 언 했듯이 국 단일최 임 제의 경우에는 한 비교집단

을 설정하기 매우 어렵다. 따라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비교집단을 설

정하거나 비교집단을 아  설정하지 않고 최 임 이 없는 경우의 균형 

취업자 수에 최 임  인상의 충격이 미치는 향을 추정할 수도 있다. 

아래에서는 1990년  이후에 주로 이용되는 주요 방법론과 최근의 방

법론 련 논쟁을 설명한다.

제3  이 차분법

최 임 의 고용효과에 한 연구가 폭발 으로 증가한데는 Card and 

Krueger(1994)가 수행한 뉴 지의 최 임  인상효과에 한 분석이 가

장 크게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 이후에 많은 정책효과 분석에 Card 

and Krueger(1994)가 이용한 이 차분법(Difference in differences)이 이

용되었으며, 특히 최 임 의 효과 분석에 리 쓰이게 되었다.

이 차분법의 논리는 단순하다. 동일한 성질의 두 집단이 있고, 그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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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집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(새로운 정책 도입) 그 충격의 효과는 각 

집단의 충격 후의 차이를 구한 후 두 집단의 차이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

추정할 수 있다. 이를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.

    ⋅  (2-1)

이 식을 차분하면 다음과 같다.

     (2-2)

여기서 가 0이면 비교집단(control group), 1이면 심집단(treatment 

group)이고 가 0이면 정책도입 , 1이면 정책도입 후이다. 종속변수는 

취업자 수 는 고용률이다. 이하에서는 표 의 편의를 해 종속변수를 

취업자 수라고 지칭한다.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[그림 2-1]과 같다.

 식에서 최 임 의 고용효과는 로 추정할 수 있다. 여기서는 최

임 의 향을 받는 집단의 경우 향의 정도와 상 없이 최 임 에 미

치는 향이 같다는 암묵  가정이 제되어 있다.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

[그림 2-1] 이 차분법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

정책효과

 정책도입




취
업
자
수

자료:필자 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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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해서 식 (2-2)에서   신에 임 격차(wage gap)을 이용하기도 한

다. 임 격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.


  

    i f    and   
 

(2-3)

여기서 은 최 임 액, 는 임 액을 의미한다. 이를 식 (2-1)과 

같은 추정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.

       
⋅  

식 (2-1) 는 식 (2-2)를 이용한 정책효과 추정에는 두 가정이 제되

어 있다. 첫 번째 가정은 최 임 의 인상이 없는 상황에서 취업자 수를 


      로 표 할 수 있다는 것이다. 여기서 

 은 최 임 이 

없을 경우에 집단의 시 에 취업자 수이다. 여기에 최 임 이 없을 때 

취업자 수의 결정에 향을 주는 여러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실을 더 세

하게 반 할 수도 있다. 두 번째 가정은 최 임  인상이 없는 경우에 

각 집단의 두 시  사이에 변화는 동일하다는 것이다. 즉 
  

    


  

   으로 표 할 수 있다. 그러나 이 가정은 비교집단이 매우 

잘 설정되지 않는 한 만족되기 힘들다. 따라서 이 차분법 용에 있어서 

비교집단을 잘 설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.

지역별 차등 최 임 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지역별로 인상시기가 다

르다면 비교집단 설정이 상 으로 용이하다. 이 경우에 최 임 이 인

상된 한 지역의 가장 좋은 비교집단은 최 임 이 인상되지 않은 인  지

역이다. 인  지역의 경우 지역  특성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. 

이것이 Card and Krueger(1994)가 뉴 지와 인 한 펜실베니아 지역을 

비교집단으로 설정한 이유이다.2)

2) 지 까지 거의 지 되지 않았지만, 인 지역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에도 여

히 문제가 있다. 심집단과 비교집단이 인 해 있기 때문에 심집단의 노동시

장이 비교집단의 노동시장 변화에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 를 들어, 최

임  인상으로 심집단 임  노동수요가 감소할 경우 이들이 비교집단으로 이

동할 수 있으며, 반 로 심집단의 노동가격 상승은 비교집단 숙련 노동력의 

이탈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. 이 두 효과는 서로 반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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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 단일최 임 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인  지역을 비교집단으

로 설정할 수 없다. 인  지역에도 인상된 최 임 이 용되기 때문이다. 

이때 이 차분법을 이용하기 해서는 다른 근법을 쓸 수밖에 없다. 일

반 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용유지효과를 추정하

게 된다. 

             (2-4)

여기서 는 고용상태에 있으면 1, 그 지 않으면 0이다. ⋅은 확률

함수이며, 보통 정규분포나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한다. 앞에서와 같이 고

용유지에 향을 주는 여러 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함으로써 실을 더 

세 하게 반 할 수 있다. 

일반 으로 비교집단으로 최 임 액보다 높은 임 을 받는 집단을 이용

한다. 이 방법은 Linneman(1982)에서 이용된 바 있으며 Card and Kureger 

(1995)에서도 차선책으로 소개되고 있다. 국 단일최 임 제에서 최

임 의 고용효과 분석에 본격 으로 이용된 것은 Stewart(2004a) 이후이

다. Stewart(2004a)는 인상될 최 임 액보다 높지만 1.1배보다는 낮은 

임 근로자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 다. 그런데 이 비교집단에는 두 가

지 문제가 있다. 첫째, 인상될 최 임 보다 높은 임 을 받는 집단이 최

임 의 향을 받는 집단과 비슷한 성질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. 최

임 의 향을 받는 집단이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훨씬 더 취약하다면 

여기에 제시된 비교집단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. 두 번째 문제는 비

교집단이 효과의 향을 받을 수도 있다. 이 경우 최 임  인상의 

향을 받지 않아야 할 비교집단이 최 임  인상의 향을 받게 된다. 

이 경우에는 비교집단에 해서도 최 임 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의 

가능성이 생기게 된다. 그러나 최 임  인상이 향집단( 숙련)의 고용

을 비교집단( 숙련)의 고용으로 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최 임  

인상이 비교집단의 고용을 증가시키게 된다. 효과와 체효과는 비

교집단에 한 최 임  인상의 효과를 서로 상쇄시키게 된다. 다만 순효

과의 크기는 알 수 없다.3)

데, 순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단하기 어렵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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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  패 모형

패 모형은 주로 지역별 패 을 이용하여 최 임 의 고용효과를 추정

한다. 이러한 시도는 Neumark and Wascher(1992)에서 발견할 수 있는

데, 그들은 주별 패 자료를 구축한 후 주별 더미변수와 시차 더미변수를 

추가함으로써 시계열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 다. 주별 최 임  차이를 

이용함으로써 최 임  향변수의 추가 인 변동(variation)도 이용하

다. 그러나 이 모형에는 여 히 한계가 있는데, 미국과 같은 토가 넓은 

나라에서 미국 체에 한 연도별 추세만 통제함으로써 지역별 경기변

동을 제 로 반 하지 못했다는 비 을 받고 있다.4) 본 에서는 연도별 

추세가 경기변동을 히 통제한다고 가정한다. 한국과 같이 토가 좁

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단된다.

패 모형의 형 인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.

   
        (2-5)

여기서 는 취업자 수 는 고용률이며, 은 최 임 액 는 최

임  향변수이다.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의 특성, 는 시간

에 따라 변하는 의 특성이다. 와 는 더미변수이다. 최 임  향변

수로는 Neumark and Wascher(1992)와 같이 Kaitz index를 쓸 수도 있

고, 최 임  인상의 향을 받는 근로자 비 이나 임 격차를 이용할 수

도 있다. 그런데 식 (2-5)의 함의는 추정에 이용하는 제도  특성에 따라 

달라지게 된다. 만약 하나의 의 최 임 (
 )만이 바 고 나머지 의 

최 임 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 모형을 추정한다면, 식 (2-5)를 추

3) Currie and Fallick(1996)은 NLSY(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)를 이 

방법에 용하여 미국의 최 임  고용효과를 추정하 다. 

4) 지역별 경기변동에 한 통제에 해서는 여 히 논쟁 인데, 다음 을 참조하

기 바란다. Neumark and Washer(1992)에 해서는 하나의 비 의 더 있는데, 설

명변수에 재학률을 추가한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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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하는 것은 실질 으로 식 (2-1)을 추정한 것과 같으며 이 경우 는 

심집단이고 나머지를 비교집단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

나 에 어떤 변수가 포함되느냐가 덜 요할 수 있다. 

그러나 국 단일최 임 제의 경우에는 모든 의 최 임 이 동시에 

변하게 되어 와 같은 해석이 불가능하다. 이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수요

와 공 을 설명하는 외생변수들이 균형 취업자 수 
 를 결정하고, 여기

에 
의 충격이 가해서 측되는 취업자 수 가 실 되는 것으로 해석

해야 한다.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. 먼  균형 취업자 수는 다

음의 네 개 식에 의해 결정된다.

    

     

      

    

여기에 체 식을 취업자 수에 해 풀면 다음과 같다.

         (2-6)

노동 수요  공 에 해서만 풀면 다음과 같다.

           
        

(2-7)

식 (2-6)에 최 임 의 충격이 가해지면,

    ′′ (2-8)

식 (2-7)에 최 임 의 충격이 가해지면,

  ′    ′  ′′
 ′       ′ ′

(2-9)

여기서 모든 식은 선형으로 표 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다.   ,  

는 노동수요  노동공 에 향을 주는 외생변수,  는 임 에 향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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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는 외생변수이다. 많은 외생변수는 노동수요, 노동공 , 임  모두에 

향을 미치게 된다. 는 모든 외생변수를 포함하고, 는 노동수요와 노동

공 에 한 외생변수만 포함한다. 식 (2-9) 첫 번째 식의 는 내생변수

이며, 식 (2-9)를 축약식으로 표 하면 식 (2-8)과 같다. 단일최 임 제 

국가에서 최 임 의 고용효과 분석에서 많이 이용하는 Card(1992)의 추

정식도 식 (2-8)과 식 (2-9)에 바탕을 두고 있다. 그는 연방최 임 의 변

화만을 고려하 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최 임 제 국가와 같은 상황에 

해 분석한 것이다.

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가 최 임  인상로 인한 취업자 수 변동을 

나타내도록 한 외생변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. 앞에서도 언

하 지만, 최 임  향변수로 Kaitz index를 쓰면서 경기변동이 제 로 

통제되지 않으면 경기변동으로 인한 고용변동이 Kaitz index 변동으로 

인한 요인으로 포착되면서 최 임 의 향이 과잉추정될 수 있다. 개인

더비변수와 시간더미변수를 포함할 경우 많은 외생  변화를 통제하게 

되지만, 노동수요와 노동공 에 향을 주는 주요 변수를 추가로 통제할 

필요가 있다. 를 들어 생산변수나 인구변수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. 물

론 종속변수가 고용률인 경우 인구변수의 통제는 불필요할 것이다.

제5  방법론 련 논쟁

최 임  련 논쟁은 이미 1900년  에 시작되었다. 처음의 논쟁의 

주로 이론  설명과 련되었는데, Lester(1946)와 Stigler(1946) 사이에 

벌어졌다. 실증  논쟁은 1900년  반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는데, 

Peterson(1957, 1959, 1960)과 Lester(1960) 사이에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

으로 한 논쟁이 이어졌다. 이후에 주별 최 임 이 거의 없는 미국의 상

황에서 시계열 분석이 주류를 이루면서 논쟁이 사그라드는 듯했다.

재의 논쟁과 맥락을 같이하는 최 의 논쟁은 1992년 Industrial and 

Labor Relations Review가 최 임 에 한 특집호를 발표하면서 시작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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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다. 여기에 최 임 의 고용효과에 한 네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

서로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었으며, 자들 사이에 상반된 결과의 원인에 

한 논쟁이 같은 학술지 다음 호에서 오고 갔다. Card, Katz, and Krueger 

(1994)는 Neumark and Wascher(1992)가 추가한 재학률 변수에 해 문

제를 제기하 고, 이에 해 Neumark and Wascher(1994)는 자신의 변수

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응하 다. 이어서 양측의 논쟁이 반 의 상황으

로 개되었다. Neumark and Wascher(2000)가 Card and Krueger(1994)

의 이용 자료에 문제를 제기하 으며, 이에 해 Card and Krueger(2000)

는 Neumark and Wascher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용한 비교집단이 부

하다고 응하 다.

재는 지역별 추세변수 추가 여부에 한 논쟁이 진행 이다. 지역별 

추세변수 추가 여부에 따라 고려하는 비교집단에 한 해석이 달라지는

데, 서로 다른 비교집단을 하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. 

Dube et al.(2010)과 Allegretto et al.(2011)은 Neumark and Washer 

(1992, 2007, 2008, 2011)가 1992년 이후 곧 이용하고 있는 추정방법에 

문제를 제기하 다.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Neumark and Washer

는 주별 패 자료를 이용하면서 최 임  향변수에 주별 더미변수와 

추세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활용하여 최 임 의 고용효과를 추정하 는

데, Dube et al.(2010)과 Allegretto et al.(2011)은 지역별로 경제상황의 변

화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추가 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. 

그들은 Card and Krueger(1994)를 일반화하여 주(州)는 다르지만 경계를 

공유하는 시(county)를 모아서(pooling) 분석하 다. 지역별 추세변수를 

추가할 경우 그 지역 내에서 최 임 의 효과만을 보게 되므로 해당 지역 

에 최 임  인상이 없는 시들이 최 임 이 인상된 시의 비교집단이 

된다. Neumark et al.(2014)는 지역 에 최 임  인상이 없는 시들이 

한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 다. 그들은 합성비교집단(synthetic 

control)을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한 Abadie et al.(2010)에서 착안하

여 지역 내에 있는 주의 가 치(weight)가 다른 지역 내에 있는 주보다 

높은지를 비교하여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주가 한 비교집단인지 확인

하 다. 그런데 지역 내의 주의 가 치가 지역 외의 가 치보다 낮다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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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을 확인하고 지역별 추세변수 추가는 부 하다고 주장하 다. 이에 

해 Allegretto et al.(2017)은 Neumark et al.(2014)의 합성비교집단의 

설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 하고 Belloni et al.(2014)이 권고한 로 

LASSO(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) 분석을 수행

하여 자신들의 이  결과가 유효하다고 주장하 다. 더구나 그들은 

Neumark et al.(2014)의 합성비교집단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을 밝혔

고, Neumark et al.(2017)은 가 치 계산에 오류를 범했다는 을 인정하

다. 

미국 내에서 최 임 의 고용효과에 한 방법론  논쟁은 여 히 진

행 이며 Data mining에서 쓰는 기법까지 동원하여 변수의 성에 

해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. 방법론 면에서 최근 시작된 한 가지 경향은 

합성비교집단을 이용하는 것이다. 시애틀의 최 임  인상에 한 향

을 분석한 Jardim et al.(2017)과 Reich et al.(2017)도 합성비교집단을 이

용한 분석을 시도하 다. 그러나 아직 합성비교집단을 이용한 분석은 한

계가 있는데, 통계  유의성을 평가하기 한 통일된 방법론이 아직 제시

되지 않았다. 아쉬운 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쟁이 국 단일최

임 제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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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

국 단일최 임 제 시행 국가의 고용효과

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 단일최 임 제하에서 최 임 의 

고용효과 추정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. 정책효과 분석에 가장 많이 이용

되고 있는 이 차분법을 문제없이 용하기 쉽지 않다. 비교집단의 설정

이 어렵기 때문이다. 패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이 차분법과 같은 

임의 해석이 어렵고 최 임  향변수의 변동이 제한 이다. 지역

별 최 임 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 임 액을 직  이용하기 어려워

서 향 근로자 비율, 임 격차, Kaitz index 등을 이용한다. 

본 장에서는 국 단일최 임 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최 임 의 고용

효과를 추정한 연구를 살펴본다. 개도국에서도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지

만, 자국어로 작성되었거나 단순 통계 비교에 그치는 연구들이 많아서 여

기에서는 최 임 에 한 연구가 활발한 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를 

주로 살피도록 한다. 각 국가의 최 임  련 상황에 해서 간단히 설명

하고 앞 장에서 제시한 추정방법별로 연구의 특징과 결과를 소개한다.

제1   국

국에서는 1907년부터 산업별 최 임 제도가 시행되었다. 그러나 이 

제도는  최 임 제도라고 보기 힘들다. 보호가 필요한 소수의 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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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업종 종사자를 보호하기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. 산업별 

최 임 은 해당 산업에 구성된 임 원회(wage council)에서 결정되었

다. 그러나 업종별 임 원회가 차 해체되면서 1993년부터 이 제도는 

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. 노동당에서 국단  법정 최 임 제 시행을 

약속하 지만 1992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그 시행이 미 졌다. 1997년 

악화되는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해 국단  최 임 제 시행이 

결정되고 1998년 임 원회(Low pay commission)가 구성되었으며, 

1999년 4월에 최 의 최 임 이 용되었다. 당시 최 임 은 3.6 운드

다. 이후 매년 최 임 이 인상되었는데,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는 10월

에 새로운 최 임 이 용되었다. 

이러한 상황은 최 임 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조성

하 다. 최 임 이 없던 시기에서 시행된 시기로 환되었기 때문에 최

임 이 없는 가상  시기가 존재하는 것이며, 최 임  시행  시기의 

고용변화를 분석하여 비교집단의 성에 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

다. 이러한 이유로 국은 국 단일최 임 제 시행 국가들  최 임

에 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국가가 되었다. 이 게 국의 최 임  연

구가 활발하게 된 다른 배경에는 임 원회의 역할도 컸다. 임

원회는 최 임  시행 인 1998년부터 매년 10개 내외의 연구주제에 

한 연구를 발주하고 있다. 2016년부터 소득층에 한 정부의 부담을 

이기 해 생활임 제가 시행되고 있지만, 생활임 제는 성격상 그 에 

시행된 최 임 제와 같은 제도이다.

국에서 수행된 연구  가장 잘 알려진 논문은 Stewart(2004a)이다. 

그는 뒤에서 소개할 Linneman(1982)와 Abowd(2000b)가 제시한 방법을 

이용하여 최 임 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 다. 그는 세 종

류의 자료를 각각 이용하 다.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Labor 

Force Survey를 2년간 연결한 자료와 가구패 자료인 Brithsh Household 

Panel Survey, 고용보험자료와 같은 New Earnings Survey를 연결한 자

료이다. New Earning Survey의 경우에, 국은 사회보험료를 개인소득

세와 같이 납부하는데(Pay As You Earn : PAYE)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

우에는 아  사회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사에 포착되지 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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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된다. 이럴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여부의 변동으로 인해 임  근로

자의 고용의 변동이 심한 것처럼 추정될 수가 있어서 Stewart는 New 

Earnings Survey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큰 18세 미만과 60세 이상, 복

수의 일을 하는 자, 1주일에 1시간 미만 일한 사람을 분석에서 제외하

다. 그는 인상될 최 임  미만인 근로자를 심집단으로 인상될 최 임

 이상이며 1.1배 미만인 근로자를 비교집단으로 두고 이 차분법을 

용하여 고용유지효과를 추정하 다. 그는 최 임  도입의 향을 받는

지 여부뿐만 아니라 임 격차를 이용함으로써 향의 정도에 따른 고용

유지효과도 분석하 다. 그는 모든 분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

얻지 못했다. 아울러 국가 최 임  시행 이 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

이 차분법의 가장 요한 가정인 최 임 이 없을 경우 심집단과 비

교집단의 추세  차이가 없음을 보 다. 임 에 한 측정오차는 심집

단과 비교집단의 구분을 잘못하게 만들 수 있어서 매우 요한 문제인데, 

Bollinger(1996)을 따라 측정오차를 보정하여 기존의 결과와 거의 차이가 

없음을 보 다. 최 임 제도의 도입이 이미 1997년에 결정된 것이기 때

문에 기업의 사  응이 있었을 수 있는데, 이를 감안한 분석을 수행

하 으나 이것이 큰 이슈가 아님을 보 다. 효과(spillover effect)는 

최 임 이 비교집단에도 향을 주어 고용효과를 과소추정하게 할 수 

있으며, 체효과는 심집단의 고용감소가 비교집단의 고용으로 이어져 

고용효과를 과 추정하게 할 수 있음을 지 하 다. 두 효과는 서로를 상

쇄하게 하는데 합이 얼마인지 알기는 어렵지만, 이럴 가능성을 고려하여 

비교집단을 인상될 최 임 보다 조  더 높은 임 을 받는 사람들로 구

성하여 분석하기도 하 다. 아울러 Stewart는 효과가 없다는 Dickens 

and Manning(2004a) 연구결과를 인용하 다.5) 그가 설정한 심집단의 

문제에 해서도 임 이 인상될 최 임 에 거의 근 한 근로자의 경우 

최 임  도입에 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. 이 경우에는 일상 인 인

상폭으로도 최 임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. 이를 고려한 분석도 자

신의 기존 결과를 바꾸지 않음을 보 다. Stewart(2004b)는 2000년과 

5) Dickens and Manning(2004b)는 임  업종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 약간의 

효과가 있음을 보인 바 있다.



18 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방법 국제비교:단일최저임금제를 중심으로

2001년 최 임  인상까지 분석기간을 늘렸으며, Stewart(2004a)와 질

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. Dickens et al.(2005)는 2003년 최 임  인

상에 해서 분석하 다. 최 임  향변수로 임 격차를 이용하여 최

임  인상이 고용유지효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 다. 

그는 1999년부터 Labor Force Survey에 포함된 시 근로자에 한 항목

을 이용하여 시 근로자의 고용효과를 따로 추정하기도 하 는데 유의한 

향을 발견하지 못하 다. 

Machin et al.(2003)은 화번호부에 있는 국의 체 가정 내 장기요

양서비스(resiendtial care home, 이하 요양서비스) 업체를 조사하여 고용 

유지효과를 분석하 다. 그의 연구는 Card and Krueger(1994)의 직  조

사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비슷한데, 직 인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

았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. 최 임  향변수로 향 근로자 비 과 임

격차를 이용하 다. 그들은 1992년 총선 후에 시행된 조사를 이용하

여 최 임 이 없는 상황에 기 임 수 이 고용변화에 어떤 향을 미

쳤는지도 검하 다. 추정 결과 최 임  도입이 요양서비스의 고용에 

약간의 부정  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 졌다. Machin et al.(2004)는 

2001년 최 임  인상 후에 한 차례 조사를 더 수행하여 최 임  인상

의 효과를 추가 으로 살펴보았다. 나머지 연구방법은 이 과 동일한데, 

이 연구에서도 약간의 부정  고용효과를 발견하 다. 그러나 Machin et 

al.(2003)은 결론에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경제 체 인 고용효과로 해석

하지 않도록 당부하 다. 그들의 연구 상은 최 임 에 특별히 취약하

고 비용인상을 가격인상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업종이기 때문이다.

Dickens et al.(2015)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New Earnings Survey

를 이용하여 최 임  도입  인상의 고용유지효과를 추정하 다. 그들

은 Stewart(2004a)와 같은 형 인 이 차분법을 이용하 으며 임 이 

인상될 최 임 보다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 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

분하 다. 그들은 특히 여성 트타이머의 고용유지효과에 심을 두었

는데, 최 임  도입  인상이 여성 트타이머에게 부정 인 향을 미

쳤음을 보 다. 앞에서 언 한 단 으로 인해 트타이머의 연구에 New 

Earnings Survey가 부 하다는 기존의 의견에 해 분석에 크게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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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없음을 보이기도 하 다. 년도에 한 번이라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

경우나 그 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New Earning 

Survey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납부 기 선 미만 여부가 어떠한 

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었다.

지 까지 이 차분법을 이용하여 고용유지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들

을 소개하 는데 지역별 임 수  차이를 이용한 패 분석도 다수 존재

한다. Stewart(2002)는 Card(1992)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 는데, 140개 

지역별 최 임  미만 근로자 비 이 고용률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

추정하 다. 그는 향 근로자 비 이 높은 지역들을 심집단으로, 낮은 

지역들은 비교집단으로 두고 이 차분법을 이용하기도 하 다. 분석결과 

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발견하지 못하 다.

Dolton et al.(2010)와 Dolton et al.(2012)는 Stewart(2002)와 같이 New 

Earnings Survey를 이용하 으며, 2007년 최 임  인상까지 고려하

다. 최 임  향변수로 Kaitz index, 최 임  이하 비 , 최 임 액을 

받는 비 을 고려하 는데, 최 임  이하 비 을 가장 문제가 은 향

변수로 고려하 다. 최 임  인상은 고용률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

결과를 얻었다.

제2  독 일

법정 최 임  인상에 부정 이던 독일이 노조조직률 하와 임  

근로자 증가로 법정 최 임 을 도입하기로 하 다. 최 임  도입에 

한 논의는 2013년 9월 연방선거기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그해 12월에 

도입 시기와 액이 결정되었고 2014년 7월에 연방의회의 최종 결정이 

이루어졌으며 2015년 1월에 8.5유로의 법정 최 임 이 시행되었다. 그 

부터 시행되던 업종별 단체 약에 따른 최 임 은 3년간 한시 으로 

유효하며, 다만 2017년의 업종별 최 임 은 8.5유로 이상이어야 한다. 18

세 미만 근로자, 수습근로자, 인턴, 장기실업자는 용이 제외된다. 장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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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자에 한 용제외는 6개월만 허용된다. 최 임 액은 2년에 한 번 

인상되며, 2017년에 8.84유로로 인상되었다. 2014년 4월 기 으로 감액규

정이 용되지 않는 근로자  8.5유로 이하의 비 은 11.3%에 이르 다

(Caliendo et al., 2017: 4). 단순 통계에 따르면, 법정 최 임  도입 후 독

일은 양호한 고용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고용에 큰 부정 인 향은 없

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 

법정 최 임  도입 후 이것의 효과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

고 있다. 통계의 이용 시기 때문에 계량  방법론을 이용한 최 임 의 효과 

분석의 부분은 2016년 하반기 이후에 발표되고 있다. Bossler and Gerner 

(2016)은 법정 최 임  도입 효과에 해 가장 먼  발표된 연구결과로, 

IAB의 사업체패 자료를 이용하여 최 임  도입에 따른 사업체 단 의 

고용 변화를 추정하 다. Card and Krueger(1994)의 변형으로 볼 수 있

는데, 사업체들을 명시 으로 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 었다. 독일은 

국 단일최 임 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Card and Krueger(1994)

와 같이 이상 인 집단 구분은 불가능하다. Bossler and Gerner는 최 임

 미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체를 심집단에, 그 지 않은 

사업체를 비교집단에 포함시켰다. 최 임  향변수로 도입되는 최 임

 미만 근로자의 비 을 이용하기도 하 다. 종속변수는 취업자 수이다. 

그들은 최 임  도입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. 주요 이유

는 신규채용 감소인 것으로 추정되었다. 그런데 최 임  미만 근로자를 

고용하지 않은 모든 사업체가 최 임 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비교

집단으로 한 것이지에 해서는 의문이 든다.

Caliendo et al.(2017)은 독일의 표 인 가구패 인 SOEP(Socio- 

Economic Panel)을 이용하여 최 임  도입의 고용효과를 추정하 다. 

그들은 Card(1992)의 추정방식을 이용하 다. 연방최 임 이 지역별로 

다르게 향을 다는 을 이용하 는데, 향변수로는 Card와 같이 

향을 받는 근로자 비 과 Kaitz index를 이용하 다. 그들은 추가 으로 

향을 많이 받는 상  30%를 심집단으로, 하  30%를 비교집단으로 

두고 이 차분법을 용하기도 하 다. 분석 결과, 정규근로자에게 향을 

미치지 않았지만, 미니잡과 같은 한계근로자의 고용률은 약간 낮추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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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결과는 패 분석이든 이 차분법이든 질 으로 차이는 없다.

Schmitz(2017)과 Garloff(2017)는 county별 는 노동시장지역-성-연령

별 최 임  향 근로자 비 의 변화를 이용하여 최 임  도입의 고용

효과를 분석하 다. 둘 모두 종속변수로 취업자 수 변화율을 이용하 다. 

이는 로그 차분과 같다. 이들이 이용한 노동청 데이터에는 근로시간에 

한 정보가 없어서 미니잡이 아닌 근로자의 월 여를 이용하여 최 임

의 향을 받는 근로자 비 을 계산하 다. 둘 모두 미니잡에 해서는 부

정 인 향을 추정하 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. 

Garloff(2017)는 최 임 의 향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지만, Schmitz(2017)

는 명확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. 이들의 분석은 Card(1992)의 방법을 이

용하 지만 종속변수에서 Card와 차이를 보인다. 이들은 차분형태의 식

을 추정하 기 때문에 차분하기 의 종속변수를 로그(취업자 수)로 해석

할 수 있는데, 이 경우에 노동공 의 향을 반 할 수 있는 인구변수가 

포함되었어야 할 것이다. 

제3  랑스

랑스는 1950년에 최 임 을 도입하 고, 창기에는 물가인상이 일

정 수  이상일 때 최 임 을 인상하 지만, 이러한 인상 방식이 실질 

최 임 의 향을 이면서 1970년부터 물가인상과 생산직 근로자 임

인상률까지 감안하도록 개정하 다. 물론 정부의 의지에 따라 별도의 인

상도 가능하며 지 까지 이러한 조치로 몇 차례 추가 인 인상이 있었다. 

1980년 에 노동시장이 악화되면서 1990년  들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

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, 사회보험료를 최 임  비 시간당임  수

에 따라 달리 지원하 다. 이러한 조치는 사업주에게 실질  최 임

의 부담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. 지 까지 진행된 최 임  효과

에 한 연구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.

Kramarz et al.(2001)은 1991～97년 랑스 가구통계(Enquete Emploi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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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이용하여 실질 최 임  인상과 인하의 비 칭  고용효과를 추정하

다. 그들은 최 임 의 향을 받는 그룹을 심집단으로, 인상될 최

임 보다 약간 높은 그룹을 비교집단으로 두고 Stewart(2004a)와 같은 

추정을 수행하 다. 1993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인해 근로

자에 따라 실질 최 임 이 인상될 수도 인하될 수도 있으며, 인상과 인

하 시에 효과가 비 칭 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감안하 다. 분석 

결과, 인상 시에는 상당한 고용감소가 일어나지만 인하 시에는 향이 없

었다. 실질 최 임  인하는 사업주에 한 사회보험료 보조로 이루어졌

기 때문에 노동공 에는 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을 감안하면 인하 

시 효과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. 그들은 노동시장 진입효과도 분석하

다. 재 임 근로자가 재 최 임  비 임 수 에 따라 이 에 일

을 했을 가능성이 다른지 여부를 추정함으로써 진입효과를 분석하 다. 

Abowd et al.(2000b)은 동일한 분석을 랑스와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

분석하 다.6) 

Abowd et al.(2000a)는 랑스와 미국의 실질 최 임  인상  인하

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는데, 동일한 데이터와 동일한 방법을 

이용하 다. 그런데 분석시기를 랑스의 경우 1982～89년, 미국의 경우 

1981～87년으로 정하고, 인상시기만 포함된 랑스의 경우 고용유지효과

를, 인하시기만 포함된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효과만을 분석하 다. 

연령 는 수습기간 감액규정까지 고려하 다.

제4  포르투갈

포르투갈은 1974년 최 임 을 도입하 으며, 이때는 20세 이상의 임

근로자만이 용 상이었다. 1979년에 용 상이 15세까지 확 되었

6) Kramarz et al.(2001)은 Abowd(2000b)의 랑스 결과로 볼 수 있다. 미국의 분석

에 CPS를 이용하 으며, 실질 최 임  인하시기로 1981～82년을, 인상시기로 

1990～91년을 분석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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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만 20세 미만에 해서는 상당폭의 감액규정이 용되었다. 이러한 감

액규정은 1980년  후반에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. 1987년에 18～19세

에 한 감액규정이 없어지고 17세에 한 감액 비율도 축소되었으며, 

1988년에는 17세 이하에 한 감액규정은 기존에 17세에 해 용되던 

규정으로 통일되었다. 지 까지 발표된 포르투갈의 최 임 의 향과 

련된 논문들의 부분에서 이러한 청년 감액 축소 상황을 다룬다. 포르

투갈에서는 정부의 조사에 해 사업주의 정보제공의무를 강하게 부과하

고 있어서 정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는 근로자의 포 범 가 넓고 제공

되는 정보가 자세하다. 따라서 정부의 조사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할 

경우 특정 연령별 연구에 크게 무리가 없다.

Portugal and Cardoso(2006)은 사업체-근로자 연결패 (노동, 연 , 사

회보장부에서 제공하는 패 )을 이용하여 감액비율 축소에 따른 최 임

 인상이 근로자의 고용상황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자세하게 살펴

보았다. 1987년에 감액비율 축소로 17～19세 청년의 최 임 이 33～50% 

인상되었다. 연결패 의 장 을 십분 활용하여 기존에 있었던 사업체에

서 이직과 입직, 신규 사업체에 입직, 폐업 사업체에서 이직을 구분하여 

살펴보았다. 심집단은 17～19세 청년이며 비교집단은 이들을 제외한 16

～35세 청년이다. 최 임  향변수로는 임 격차를 이용하 다. 분석 

결과 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. 기존 사업체에 입직 감소, 

신규 사업체에 입직 감소, 폐업 사업에서 이직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

사업체에서 이직 감소가 크면서 체 고용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. Portugal 

and Cardoso의 분석에서 비교집단의 성에 해서는 의문이 든다. 그

들은 비교집단의 연령 상한을 25세로 제한한 분석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

었다고 주장하는데, 20  반이 10  후반과 같은 특성을 갖는지에 해

서 여 이 의문스럽다.

Pereira(2003)도 Portugal and Cardoso(2006)과 같은 상황에서 사업체-

근로자 연결패 (자격, 고용부에서 제공하는 패 )을 이용하여7) 감액규

정 폐지가 18～19세의 고용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. 그

7) Portugal and Cardoso(2006: 995)에 따르면 Pereira의 자료는 그들 자료의 일부이

며 표성이 없고 임의 표본이 아니라고 지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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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은 20  반과 30  반을 비교집단으로 두고 개별 기업에서 18～19

세의 고용변화를 추정하 다. Card and Krueger(1994)와 같은 방법으로 

볼 수 있는데, 비교집단이 인 한 다른 지역이 아니고 인 한 다른 연령

라는 차이가 있다. 이 분석에서 그들은 감액 폐지 는 실질 최 임  

인상이 10  고용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 다.8)

8) Portugal and Cardoso(2006: 995)은 그들과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 는데 부정 인 

효과를 발견하지 못하 다.



제4장 한국의 최저임금 고용효과  25

제4장

한국의 최 임  고용효과

제1  한국의 최 임  황

1988년 처음 최 임 이 도입된 후 매년 높은 인상률과 용 상 확

로 최 임 의 향력을 지속 으로 확 하여 왔다. 그러나 1990년  말

에 IMF 구제 융을 받기 까지 우리나라의 명목임  상승률이 10%

를 기록했다는 을 생각한다면 당시의 최 임  인상률은 높다고 할 수 

없을 것이다. 실제로 최 임 이 사회  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

은 용 상이  산업,  규모로 확 되고, 낮아진 명목임  인상률에

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최 임  인상률을 기록한 2000년  이후로 볼 

수 있을 것이다. 2008년 융 기 이후 최 임 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

떨어지기는 하 지만, 5% 이하로 떨어진 명목임  인상률을 감안한다면 

상당히 높은 인상률로 볼 수 있을 것이다.

이 게 최 임 의 상  수 이 높아지고 용 상이 확 되면서 

재 최 임 의 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. 매년 발표되는 향률은 

20%에 이른다. 향력 확 는 한편으로 법의 사각지 의 확 로 이어졌

다. 2000년  반 이후 최 임  미만율은 약 10%에 이른다. 통계에 따

라 미만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부분의 선진국에서 5% 미만인 것

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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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은 미만율은 최 임  향의 분석에 상당한 주의를 야기하는 요인

이다. 심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하여 최 임 의 정책효과를 분석할 

경우 심집단과 비교집단의 특성이 비슷해야 한다. 그런데 임 이 최

임 에 비해 많이 낮은 근로자는 최 임 보다 일정 액 높은 근로자와 

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. 따라서 정책효과 분석에 

비교집단의 설정뿐만 아니라 비교집단에 합한 심집단의 설정도 고려

해야 한다.

[그림 4-1] 최 임  인상률 추이

자료:최 임 원회 홈페이지.

<표 4-1> 최 임  용 상 확

용 시기
용 상

산업 규모

1988. 1. 1～1988. 7. 6 제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

1998. 7. 7～1989. 12. 31 제조업, 업, 건설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

1990. 1. 1～1999. 8. 31  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

1999. 9. 1～2000. 11. 23  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

2000. 11. 24～  산업  규모

자료:필자 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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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4-2] 최 임  미만율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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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최 임 원회 홈페이지.

제2  기존 문헌

1. 이 차분법을 이용한 분석

국내에서 이 차분법을 이용한 최 의 분석은 이병희(2008)이다. 이병

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년 8월과 2004년 2월을 연결하고, 2004년 8

월과 2005년 2월을 연결한 자료를 결합하여 고용유지효과를 추정하 다. 

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이 Stewart(2004a)의 방법을 이용하 다. 그는 분

석 집단을 넷으로 나눴는데, 첫 번째가 최 임  미만 집단, 두 번째가 

최 임  향집단, 세 번째가 차상 집단, 네 번째가 고임 집단이다. 

심집단(treatment group)은 두 번째 집단이며, 비교집단(control group)

은 세 번째 집단이다. 차상 집단은 인상될 최 임  이상이며 1.1배 미

만의 임 을 받는 근로자를 포함한다. 이는 정확히 Stewart(2004a)와 같

다. 이 분석에서 그는 최 임 의 인상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고용에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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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 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. 

김주 (2011)은 한국노동패  1차(1998년)에서 11차(2008년)까지 자료

를 결합하여 최 임 의 고용효과를 추정하 다. 이병희(2008)과 같이 

Stewart(2004a)의 방법을 이용하 는데, 심집단을 재 최 임 보다 

높지만 인상될 최 임 보다 낮은 집단으로 설정하고, 서로 다른 비교집

단 셋을 설정하 다. 첫 번째는 인상될 최 임  이상이며 1.2배 미만, 두 

번째는 인상될 최 임  이상이며 1.5배 미만, 세 번째는 인상될 최 임

의 1.2배 이상 1.5배 미만을 받는 근로자이다. 세 가지 비교집단 모두에

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(-)의 효과를 추정하 다. 그의 연구의 

특징은 효과를 고려하여 인상될 최 임 보다 다소 높은 임 을 받

는 근로자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 다는 것이다. 그러나 두 번째 비교집

단의 경우 심집단에 비해 무 높은 임 을 받는 근로자로 구성되어 다

른 특성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

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인 김우 (2015)도 이 차분법을 이용하여 최

임 의 고용효과를 추정하 다. 그는 고령화패 을 이용하여 최 임 이 

50세 이상 고령자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 다. 추정 결과 최 임  

인상이 최 임  미만 근로자 고용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부정  향

을 미치지만 최 임  이상이며 인상될 최 임  미만에 해서는 통계

으로 유의한 부정  향을 미치지 않았다. 비교집단으로 인상될 최

임  이상이며 일정 액 미만인 근로자로 네 개의 집단을 고려하 다. 네 

번째 집단인 인상될 최 임  이상 체 근로자는 심집단과 무 달라 

비교집단으로 하지 않은 것 같다.  최 임  미만 근로자 체는 

비교집단과 특성이 달라 이를 심집단으로 설정한 분석의 결과를 최

임 의 고용효과로 보는 것이 한지 의문이다.

남재량 외(2009)는 임 격차를 이용하여 최 임 의 고용효과를 추정

하 다. 심집단은 재 최 임  이상이며 인상될 최 임  미만인 근

로자로 구성되며, 비교집단은 인상될 최 임 의 1.1배 미만인 근로자로 

구성된다. 그들은 다른 분석과 달리 이산모형을 이용하지 않고 최소좌승

법을 용하 으며, 고정효과모형도 추정하 다. 분석 결과, 최소좌승법을 

이용할 때는 통계 으로 유의한 음(-)의 값을,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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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(+)의 값을 얻었다. 일반 으로 선형모형

의 결과가 이산모형과 아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속변수

가 이산변수이므로 이산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하다고 단된다.

2. 패 모형을 이용한 분석

남성일(2008)은 2007년 감시단속근로자에 한 최 임  용이 아

트 경비원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 다. 그는 다른 연구와 달리 

경비업체들을 통해 직 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 는데, 그가 이용한 자료

는 2005년, 2006년, 2007년 패 자료이다. 그는 Hausman test의 결과에 

따라 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 다. 추정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

음(-)의 효과를 얻었다. 그런데 그는 최 임 액을 최 임  향변수로 

이용하고 있는데, 이는 최 임 이 도입된 2007년 한 해에만 0이 아닌 값

으로 포함된다. 이 모형에는 경기변동이나 아 트 경비원의 추세  변화

를 통제하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, 최 임  도입의 효과에는 추

세 변화까지 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. 즉 최 임  도입 효과 

추정 계수에는 2005년과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아 트 경비원 고용의 

추세  변동과 최 임  도입의 효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. 

이시균(2008)은 2000～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류 업종과 분류 

직종을 이용하여 일자리단 를 만들고 패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 다. 

종속변수로 고용률과 취업자 수를 정하 고, 최 임  향변수로 Kaitz 

index와 실질 최 임 을 이용하 다. 분석 결과 최 임 이 고용에 미치

는 유의한 향을 발견하지 못하 다. 고용률이 아닌 취업자 수를 종속변

수로 둘 때에는 노동공  요인을 반 할 수 있는 인구변수를 포함하는 것

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.

김우 (2010)은 연도별(2002～07년)  지역별(16개 시도) 패 자료를 

이용하여 최 임 이 고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. 주요 이용자료

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(OES, 재의 지역별고용조사)이다. 종속변

수는 고용률이며, 최 임  향변수로 Kaitz index를 이용하 다. 추정

식에 포함된 기 고용률의 자기상 , Kaitz index  재학률의 내생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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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을 고려하여 GMM으로 추정하 다. 자는 연도더미를 포함하지 않은 

결과와 포함한 결과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데,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

유의한 부정  효과가 발견되지만, 포함할 경우에는 유의한 효과가 발견

되지 않는다. 다년도 패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별 경기변화 반

을 해 연도더미를 포함하는 것이 더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.

이정민․황승진(2016)은 2006～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

하여 최 임 의 고용효과를 추정하 다. 그들은 성, 교육수 , 사업체 규

모, 연령, 근속연수를 기 으로 일자리단 를 만들고, 이를 모든 연도에 

해서 모아서(pooling) 분석 자료를 구축하 다. 기본 으로 Card(1992)

의 축약식을 이용하 다. 그런데 그들의 분석에는 이시균(2008)과 같은 

문제가 있는데, log(취업자 수)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노

동공 요인을 통제할 인구변수가 추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단된다. 

Card(1992)는 고용률을 종속변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가 필

요하지 않았다.

제3  실증분석

1. 이 차분법을 이용한 분석

먼  국 단일최 임 제 국가에서 최 임 의 고용효과 추정에 형

으로 이용되는 이 차분법을 용한다. 이를 해서는 두 기간의 고용

변화와 기의 시간당 임 을 알아야 하는데, 이에 한 정보를 모두 이

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한국노동패 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다. 오

래 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능한 한 

최근 자료를 이용한다. 분석에 필요한 측치 수 등을 고려하여 한국노동

패  15차(2013년)부터 19차(2017년)까지 5년치 자료를 이용하 다. 

심집단을 최 임  0.95배 이상이고 인상될 최 임  1.05배 미만인 

근로자로 구성된다. 이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최 임  인상의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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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을 받으면서 비교집단과 특성 차이가 되도록 게 하기 해서 하

한을 두었다. 한국노동패 에 조사된 임 이 1만 원 단 라는 과 

한 측치를 확보하기 해서 구간을 조  넓게 잡았다. 비교집단으로 다

음과 같은 두 집단을 고려하 다. 하나는 인상될 최 임  1.05배 이상이

고 1.25배 미만인 근로자로 구성되며, 다른 하나는 효과를 고려하여 

인상될 최 임  1.15배 이상이고 1.35배 미만인 근로자로 구성된다. 

최 임  향변수로 두 가지를 고려하 다. 첫 번째는 최 임  향

여부이고 두 번째는 임 격차이다. 임 격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.


  

   
  i f    and   

 

두 가지 추정식을 고려하 는데, 첫 번째는 연도더미에 개인의 인 특

성과 고용형태(이하 인 특성)를 추가하 으며, 두 번째는 원래 고용되어 

있던 사업체와 직종의 특성(이하 사업체특성)을 추가 으로 통제하 다. 

고용유지 여부는 개인의 인  특성에 따라 다른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

다. 를 들면, 비정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고용유지 가능성이 훨씬 낮

을 것이다. 사업체 특성에 따라서도 고용유지 가능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

있다. 를 들어, 소규모사업체의 경우 폐업이 잦기 때문에 비자발  이

직의 가능성이 높다.

향 여부를 최 임  향변수로 이용한 추정 결과, 모든 비교집단과 

모형에서 최 임 의 고용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. 그러나 임

격차를 이용한 추정 결과는 모형에 따라 다르다. 사업체 특성  직종

을 통제할 경우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지만, 통제하지 않을 경우 10% 

수 에서 유의하다. 이 차분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반 으로 통계  

유의성이 낮기 때문에 최 임 이 고용에 부정  향을 미쳤다고 보기

는 힘들 것이다. 여기에 제시된 모든 값은 한계효과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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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4-2> 이 차분법 추정 결과: 향 여부(2014～17)

비교집단:

인상될 최 임  1.05～1.25배

비교집단:

인상될 최 임  1.15～1.35배

추정식1 추정식2 추정식1 추정식2

향 여부
-0.093 -0.085 -0.116 -0.074

(-1.30) (-1.16) (-1.59) (-0.98)

2015
-0.090 -0.087 -0.088 -0.099

(-0.88) (-0.86) (-0.83) (-0.92)

2016
-0.127 -0.131 -0.160 -0.193

(-1.19) (-1.24) (-1.55) (-1.85)

2017
-0.147 -0.164 -0.144 -0.169

(-1.49) (-1.63) (-1.46) (-1.69)

고졸
0.129 0.130 0.062 0.048

(1.40) (1.40) (0.66) (0.50)

문 졸
-0.010 -0.043 -0.212 -0.280

(-0.07) (-0.29) (-1.53) (-1.93)

졸
0.151 0.174 0.041 0.002

(1.08) (1.13) (0.29) (0.01)

학원졸
0.000 0.000 0.695 0.581

(.) (.) (1.45) (1.12)

여성
-0.206* -0.170 -0.229** -0.218*

(-2.40) (-1.68) (-2.79) (-2.31)

20
0.805* 0.833** 1.019** 1.079**

(2.53) (2.61) (2.73) (2.93)

30
0.867** 0.865** 1.076** 1.104**

(2.73) (2.70) (2.90) (3.02)

40
1.231*** 1.207*** 1.382*** 1.411***

(3.91) (3.79) (3.76) (3.89)

50
1.234*** 1.204*** 1.347*** 1.374***

(3.90) (3.75) (3.66) (3.77)

60 이상
1.166*** 1.105*** 1.159** 1.142**

(3.62) (3.36) (3.10) (3.07)

비정규직
-0.182* -0.179* -0.147 -0.131

(-2.30) (-2.13) (-1.89) (-1.58)

지역 ○ ○ ○ ○
직종, 규모, 업종 × ○ × ○

2,778 2,728 2,764 2,705

주 : 1) *은 10% 수 , **은 5% 수 , ***은 1% 수 에서 유의.

2) 호 안의 값은 t-값.

자료 :필자 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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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4-3> 이 차분법 추정 결과:임 격차(2014～17)

비교집단:

인상될 최 임  1.05～1.25배

비교집단:

인상될 최 임  1.15～1.35배

추정식1 추정식2 추정식1 추정식2

임 격차 -2.300* -1.912 -2.567* -1.673

(-2.10) (-1.68) (-2.27) (-1.42)

2015 -0.040 -0.046 -0.031 -0.060

(-0.37) (-0.44) (-0.27) (-0.53)

2016 -0.115 -0.121 -0.148 -0.183

(-1.08) (-1.15) (-1.43) (-1.76)

2017 -0.125 -0.146 -0.120 -0.153

(-1.25) (-1.44) (-1.21) (-1.52)

고졸 0.122 0.126 0.055 0.045

(1.33) -1.36 (0.59) (0.46)

문 졸 -0.020 -0.049 -0.221 -0.284*

(-0.14) (-0.32) (-1.59) (-1.96)

졸 0.146 0.177 0.037 0.002

(1.04) -1.14 (0.26) (0.01)

학원졸 0.000 0 0.672 0.580

(.) (.) (1.41) (1.12)

여성 -0.206* -0.172 -0.230** -0.221*

(-2.39) (-1.69) (-2.80) (-2.33)

20 0.784* 0.815* 0.991** 1.060**

(2.47) -2.56 (2.64) (2.87)

30 0.841** 0.842** 1.045** 1.082**

(2.66) -2.63 (2.81) (2.95)

40 1.200*** 1.181*** 1.348*** 1.387***

(3.83) -3.72 (3.66) (3.81)

50 1.207*** 1.181*** 1.316*** 1.353***

(3.83) -3.69 (3.57) (3.70)

60 이상 1.143*** 1.084*** 1.128** 1.121**

(3.57) -3.3 (3.01) (3.00)

비정규직 -0.180* -0.179* -0.144 -0.130

(-2.25) (-2.11) (-1.84) (-1.56)

지역 ○ ○ ○ ○

직종, 규모, 업종 × ○ × ○

2,778 2,728 2,764 2,705

주 : 1) *은 10% 수 , **은 5% 수 , ***은 1% 수 에서 유의.

2) 호 안의 값은 t-값.

자료 :필자 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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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패 모형을 이용한 분석

가. 시군구별 패 을 이용한 분석

최 임 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해 이용되는 패 모형은 지역별 최

임 의 향의 차이를 이용한다.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, 국 단일

최 임 제하의 패 모형에서 최 임 의 향은 가상  노동시장의 균

형상태에 최 임  인상이라는 충격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과 같다. 이러

한 해석이 가능하기 해서는 각 측치가 체 노동시장을 닮고 별도의 

노동시장의 형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.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가장 

좋은 측치는 각 지역이다. 

지역별 자료로 충분한 측치를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지역별 고

용조사가 유일할 것이다. 한국노동패 이나 보건복지패 의 지역 구분이 

시도 수 을 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지역별 고용조사는 시군 단 로 지역

을 구분하고 있다. 다만 역시의 경우 보다 자세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

다. 본 보고서에서는 비교  최근 자료인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자료를 

이용하 다.

종속변수는 고용률을 이용하 다. 최 임  향변수로 세 가지를 고

려하 다. 첫째는 향 근로자 비 이고, 둘째는 임 격차이며, 셋째는 과

거에 많이 이용되었던 Kaitz index이다. 향 근로자 비 은 Card(1992)

에서 이용된 바 있다. 향 근로자 비 과 임 격차를 이용할 때 향을 

받는 모든 근로자를 상으로 계산한 결과와, 향을 받지만 재의 임

이 최 임 의 0.95배 이상인 경우만을 상으로 계산한 결과를 모두 제

시하 다. 임 격차는 개별근로자 임 격차의 평균값이다.

모든 모형에 연도더미변수와 지역더미변수를 포함하 다. Neumark 

and Washer(1992) 이후로 부분의 패 모형이 지역더미변수를 포함하

고 있다. 다만 향변수로 Kaitz index를 고려할 때는 연도더미변수를 제

외하고 평균임 을 포함한 결과도 제시한다. Card and Krueger(1995)는 

Kaitz index의 분모에 있는 평균임 이 경기변동의 향을 받기 때문에 

계수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을 지 하고 평균임 을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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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통제할 것을 권고하 다. 그런데 이 변수를 추가할 경우 연도더미

변수와 다 공선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도더미변수와 평균임   하나

만 포함할 수 있다. 노동수요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역별 부가가치를 

추가하 다. 지역총생산(GRDP) 발표 시 포함된 부가가치 자료를 이용하

다. 시군별 부가가치를 이용할 수 없는 연도에 해서는 부가가치를 이

용할 수 있는 연도의 시군 부가가치 비 과 그 연도의 시도 부가가치 

액을 곱하여 계산하 다. 인구변화는 노동공 에 향을 주는 주요 변수

이지만 종속변수의 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에 추가하지 않

았다.

<표 4-4> 지역별 패 모형 추정 결과: 향 비 (2012～16)

인상될 최 임  미만 

체 심집단

인상될 최 임  미만이면서

최 임 의 0.95배 이상만 

심집단

추정식1 추정식2 추정식1 추정식2

향 비
0.409*** 0.237* 0.134 0.148

(4.92) (2.21) (1.01) (0.86)

2013년
-0.002 0.017*** 0.004 0.014

(-0.37) (3.44) (0.64) (1.82)

2014년
0.014** 0.046*** 0.022*** 0.044***

(2.85) (7.74) (4.01) (7.14)

2015년
0.017* 0.068*** 0.037*** 0.068***

(2.47) (10.36) (4.74) (8.85)

2016년
0.035*** 0.098*** 0.051*** 0.092***

(5.10) (13.07) (5.70) (10.63)

부가가치
0.037 -0.036 0.020 -0.044

(1.07) (-0.60) (0.54) (-0.70)

시도더미 ○ ○ ○ ○

시도 선형추세 × ○ × ○

R-square 0.987 0.993 0.986 0.993

측치 수 810 810 810 810

주 : 1) *은 10% 수 , **은 5% 수 , ***은 1% 수 에서 유의.

2) 호 안의 값은 t-값.

자료 :필자 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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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상될 최 임  미만 근로자 체를 향을 받는 근로자로 고려하고 

향 비 을 계산한 경우 최 임 은 낮은 유의수 에서 정 인 향

을 끼치지만 향을 받는 근로자를 최 임 의 0.95배 이상으로 제한할 

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. 

인상될 최 임  미만 체 근로자를 심집단으로 두고 시도 선형추

세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. 정리

하자면, 향 비 과 임 격차를 이용한 추정에서는 최 임 이 고용에 

유의한 향을 끼쳤다고 보기 힘들다.

<표 4-5> 지역별 패 모형 추정 결과:임 격차(2012～16)

인상될 최 임  미만 

체 심집단

인상될 최 임  미만이면서

최 임 의 0.95배 이상만 

심집단

추정식1 추정식2 추정식1 추정식2

임 격차
1.124 *** 0.366 1.190 0.423

(4.54) (1.15) (0.80) (0.23)

2013년
0.001 0.018 *** 0.004 0.018

(0.34) (3.49) (0.48) (1.95)

2014년
0.012 * 0.042 *** 0.021 *** 0.044 ***

(2.31) (6.72) (3.51) (6.62)

2015년
0.024 *** 0.068 *** 0.037 *** 0.071 ***

(3.96) (9.08) (5.13) (9.64)

2016년
0.038 *** 0.093 *** 0.050 *** 0.094 ***

(6.02) (11.94) (5.15) (9.94)

부가가치
0.032 -0.038 0.021 -0.043

(0.91) (-0.62) (0.55) (-0.67)

시도더미 ○ ○ ○ ○

시도 선형추세 × ○ × ○

R-square 0.987 0.993 0.986 0.993

측치 수 810 810 810 810

주 : 1) *은 10% 수 , **은 5% 수 , ***은 1% 수 에서 유의.

2) 호 안의 값은 t-값.

자료 :필자 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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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4-6> 지역별 패 모형 추정 결과:Kaitz index(2012～16)

평균임  포함 연도더미 포함

추정식1 추정식2 추정식1 추정식2

Kaitz index
0.281 *** 0.115 0.198 ** 0.215 **

(7.07) (1.47) (2.84) (3.20)

평균 임
0.113 * -0.064

(2.43) (-0.67)

부가가치
0.034 -0.028 0.030 -0.016

(0.95) (-0.47) (0.81) (-0.27)

연도더미 × × ○ ○

시도더미 ○ ○ ○ ○

시도 선형추세 × ○ × ○

R-square 0.986 0.993 0.986 0.993

측치 수 810 810 810 810

주 : 1) *은 10% 수 , **은 5% 수 , ***은 1% 수 에서 유의.

2) 호 안의 값은 t-값.

자료 :필자 작성.

Kaitz index를 이용한 고용효과 추정 결과, 부분은 통계 으로 유의

하다. 그러나 최 임 의 고용효과를 가장 잘 보여  것으로 단되는 평

균임 과 시도 선형추세를 포함한 추정의 경우에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

않다.

나. 지역  인 속성 패 을 이용한 분석

여기서는 시도, 성, 연령, 교육수 별 패 을 만들어서 분석한다. 연령

은 10세 구간별로 구분하고 60세 이상은 하나의 연령 로 분류한다. 교육

수 은 졸 이하와 석박사를 각각 하나의 교육수 으로 분류하 다. 분

석자료와 분석기간은 앞과 동일하다. 

향 비 이나 임 격차를 향변수로 분석한 모든 경우에 통계 으로 

유의한 음(-)의 효과가 발견되었다. 이는 앞의 지역별 패 을 이용한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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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과 비된다. 다만 Kaitz index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추정식에 따라 결

과가 달라진다.

<표 4-7> 지역  인구특성별 패 모형 추정 결과: 향 비 (2012～16)

인상될 최 임  미만 

체 심집단

인상될 최 임  미만이면서

최 임 의 0.95배 이상만 

심집단

추정식1 추정식2 추정식1 추정식2

향 비
-0.791 *** -0.868 *** -0.746 *** -0.743 **

(-9.56) (-8.88) (-5.84) (-3.81)

2013년
0.038 0.026 0.069 *** -0.476 ***

(1.78) (1.01) (4.73) (-4.83)

2014년
0.072 * 0.044 0.087 *** -0.992 ***

(2.62) (1.15) (4.13) (-5.71)

2015년
0.117 ** 0.076 0.138 *** -1.476 ***

(3.68) (1.47) (4.74) (-5.58)

2016년
0.114 ** 0.050 0.160 *** -1.991 ***

(3.02) (0.85) (5.55) (-5.80)

부가가치
-0.053 0.793 -0.409 0.075

(-0.14) (0.99) (-1.29) (0.07)

시도더미 ○ ○ ○ ○

시도 선형추세 × ○ × ○

R-square 0.774 0.804 0.824 0.857

측치 수 5,388 5,388 4,260 4,260

주 : 1) *은 10% 수 , **은 5% 수 , ***은 1% 수 에서 유의.

2) 호 안의 값은 t-값.

자료 :필자 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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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4-8> 지역  인구특성별 패 모형 추정 결과:임 격차(2012～16)

인상될 최 임  미만 

체 심집단

인상될 최 임  미만이면서

최 임 의 0.95배 이상만 

심집단

추정식1 추정식2 추정식1 추정식2

임 격차
-1.078 *** -1.431 ** -3.454 *** -3.733 *

(-4.40) (-4.04) (-3.47) (-2.90)

2013년
0.033 0.207 *** 0.043 ** 0.216 ***

(1.41) (9.73) (2.75) (9.34)

2014년
0.059 0.399 *** 0.050 ** 0.387 ***

(1.85) (8.61) (2.68) (7.86)

2015년
0.066 0.574 *** 0.058 * 0.563 ***

(1.59) (9.56) (2.31) (8.69)

2016년
0.073 0.743 *** 0.071 * 0.740 ***

(1.55) (8.25) (2.34) (7.43)

부가가치
0.289 -0.397 0.429 -0.426

(0.63) (-0.46) (1.20) (-0.45)

시도더미 ○ ○ ○ ○

시도 선형추세 × ○ × ○

R-square 0.739 0.771 0.737 0.766

측치 수 6,982 6,982 6,982 6,982

주 : 1) *은 10% 수 , **은 5% 수 , ***은 1% 수 에서 유의.

2) 호 안의 값은 t-값.

자료 :필자 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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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4-9> 지역  인구특성별 패 모형 추정 결과:Kaitz index(2012～16)

평균임  포함 연도더미 포함

추정식1 추정식2 추정식1 추정식2

Kaitz index
0.032 -0.415 -0.297 *** -0.349 ***

(0.18) (-1.14) (-6.74) (-6.40)

평균 임
0.328 -0.068

(2.10) (-0.18)

부가가치
0.465 -0.345 0.336 -0.387

(1.10) (-0.36) (0.73) (-0.44)

연도더미 × × ○ ○

시도더미 ○ ○ ○ ○

시도 선형추세 × ○ × ○

R-square 0.744 0.775 0.744 0.775

측치 수 6,981 6,981 6,981 6,981

주 : 1) *은 10% 수 , **은 5% 수 , ***은 1% 수 에서 유의.

2) 호 안의 값은 t-값.

자료 :필자 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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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

평가  시사

국 단일최 임 제의 경우 지역별 차등 최 임 제에 비해서 용 

가능한 추정방법이나 추정 결과의 해석에 제약이 있다. 모든 지역에 동일

한 최 임 이 용되기 때문에 최 임  인상의 향이 없는 비교집단

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.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 단일최 임

제에 을 맞추고 최 임 의 고용효과 추정에 용할 수 있는 방법에 

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의미와 용 시 유의사항에 해서 살펴보았

다. 이어서 국 단일최 임 제 국가의 연구를 살펴보면서 각 연구에서 

어떤 추정방법을 사용하 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, 결과는 어떠한지 살

펴보았다. 마지막으로 한국의 최 임  고용효과에 해서 살펴보았는데, 

이 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각 연구의 추정방법  문제 에 해서 살

펴보고, 앞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최 임 의 고용

효과를 추정하 다.

최 임 의 고용효과를 추정과 련해서 가장 잘 알려진 추정방법은 

이 차분법이다. 미국과 같이 지역별로 다른 최 임 이 다른 시기에 인

상되는 경우에는 인상된 지역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해서 인상되지 

않은 인근지역을 비교집단으로 이용한다. 이 방법에 문제가  없는 것

은 아니지만 가장 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리 이용되고 있다. 

국 단일최 임 제하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

지역  구분 신 임 수 별로 심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한다. 인상

될 최 임  미만인 근로자 집단을 심집단으로, 인상될 최 임 보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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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간 높은 근로자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이용한다. 비교집단은 심집단

과 비슷한 성질을 가져야 하고 정책 충격의 향이 없어야 한다는 두 가

지 조건은 비교집단 임 수 의 상한과 하한을 제한한다. 상한을 무 높

게 잡으면 비교집단이 심집단과 성질이  다른 집단이 될 수 있고, 

하한을 무 낮게 잡으면 최 임 의 효과로 인해 최 임 의 향

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.

이 차분법에 한 안으로 패 모형을 이용하기도 한다. 일반 으로 

패 모형은 이 차분법과 달리 노동시장 체를 분석 상으로 한다. 패

모형의 경우에는 비교집단이 명시 으로 없기 때문에 다른 논리에 따

라 모형을 설정하고 해석한다. 먼  최 임 이 없는 가상  노동시장을 

가정하고 여기서 균형 취업자 수를 설명하는 추정식을 설정한다. 여기서 

최 임  향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최 임  도입 는 인상의 효과를 

추정한다. 따라서 패 모형 이용 시 최 임 이 없을 경우 균형 취업자 

수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히 포함하여야 한다. 한 패 의 

개별 측치가 하나의 노동시장을 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

이 하나의 측치로 주로 이용된다.

국 단일최 임 제를 시행하는 국가들 에 최 임 의 고용효과에 

해서 가장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는 국이다. 이 차분법을 이

용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는데, Stewart(2004a)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

국의 국가최 임 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고, 이 분석방법과 련된 이슈

를 포 으로 검토한 연구이다. 최 임  도입과 이후 추가 인 인상까

지 고려한 많은 논문들이 이후에 발표되었다. Card and Krueger(1994)와 

같이 임  업종을 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이용한 논문도 있다. 

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하면, 최 임  도입 는 인상은 체로 고용에 부

정 인 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인데, 일부 취약업종이나 계층에는 약

간의 부정 인 향을 다. 패 모형을 이용한 분석도 여려 차례 수행되

었는데 결과는 이 차분법을 이용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.

2015년 법정 최 임 을 도입한 독일에서도 2016년 하반기 이후 많은 

연구결과가 소개되고 있다. 발표된 연구의 부분 패 모형을 이용하

다. 주로 지역패 을 이용하 는데, 지역과 인 속성을 패 화한 연구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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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 이 차분법을 이용한 경우도 없지는 않는데, Stewart(2004a)와 달

리 사업체나 지역을 향이 있거나 큰 집단과 향이 없거나 은 집단으

로 구분하여 심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 다.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

고용에 부정  향은 없지만 미니잡 근로자에게는 약간의 부정  향

을 발견하 다.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분석의 성에 의문 을 발견하

다. 랑스의 최 임  연구는 국보다 앞서는 측면도 있는데, 주로 

이 차분법을 이용하 다. 특이한 것은, 고용유지효과뿐만 아니라 1993년

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실질 최 임 이 인하되었는데, 이를 이

용하여 최 임 의 노동시장 진입효과도 분석하 다. 이용가능한 자료 

측면에서 포르투갈은 장 이 있다.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사업자-근로자 

패 자료를 이용하여 모든 경로의 고용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. 주로 

이 차분법을 이용하 고, 상반된 결론을 내린 두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. 

고용증가를 발표한 논문에는 이직  입직과 련된 모든 가능성에 해

서 검토하 는데, 기존 사업체에서 이직 감소가 고용증가로 이어진 주요 

원인임을 밝혔다. 

한국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연구가 수행되었다. 이 차분법과 패 모

형 모두 비슷하게 이용되었다. 최근에 패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부정

 효과를 발표하 지만 고용에 유의한 부정  향이 없다는 것이 지

까지 체 인 연구결과인 것으로 단된다. 

앞에서 살펴본 방법론에 한 평가에 바탕을 두고 최근 한국 자료를 

이용한 분석을 직  수행하 다. 체로 이 차분법과 패 모형을 이용

한 분석에서 유의한 음(-)의 효과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. 그러나 지역과 

인 특성을 패 화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음

(-)의 효과를 발견하 다. 패 의 각 측치를 하나의 노동시장으로 정의

하기 어려워 마지막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지만 이에 한 면 한 검토가 

필요하다고 단된다. 최 임  인상의 향이 커지면서 부정  효과의 

발생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이다. 

본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가 방법론에 따라 상반

된 결과를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단에서 시작되었다. 따라서 어떤 방

법론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어떻게 용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 고,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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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

지 살폈다.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수행된 각 연구의 크고 작은 문제 에 

해서 검하고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최 임 의 고용효과를 

추정하 다. 그러나 여 히 추정방법에 따라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얻었

으며, 앞으로 추가 인 연구에 한 필요를 남기게 되었다. 방법별 최

임 이 고용에 향을 주는 경로와 실제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

는지에 한 연구가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. 물론 이러한 연구

가 수행되더라도 최 임 의 고용효과에 한 상반된 결과가 지속 으로 

발표되고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. 그러나 이러한 기

인 연구결과가 축 된다면 이러한 논쟁도 생산 으로 바뀔 것이라 

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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